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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 건강진단의이해

문1-1) 건강진단이란무엇입니까?

∙건강진단이란“정상인을 상으로 적절한 예방조치나 조기치료를 통하여 건강을 쉽게 회

복할 수 있는 건강장해나 초기 질병을 일찍 발견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의학적 검사”를 말

합니다.

- 건강진단은 병∙의원 등에서 이미 증상이나 소견을 보이는 사람을 상으로 질병을 진단

하는 경우와는 다릅니다. 

- 따라서, 건강진단에서 이상소견이 발견된 사람들의 부분은 질병자가 아니라 앞으로

질병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 적절한 예방조치나 조기 치료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문1-2)  건강진단은왜받아야하나요?

∙사람은 일생동안 연령, 유전∙체질,

비만, 흡연∙음주∙운동부족∙나쁜

식생활 등의 잘못된 생활양식 등 개인

적 요인이나 다양한 병원체에 의하여

질병에 걸리게 됩니다.

-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이

러한 질병 외에 작업환경 중의 다양

한 유해요인에 노출되기 때문에 이

로 인한 직업성질병이 추가로 발생

할 수 있습니다.

혈압측정

조기진단∙조기치료

X-선 촬 혈액∙소변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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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의 질병은 일찍 발견하여 적절한 예방조치나 간단한 치료를 하면 쉽게 건강을 회복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방치하여 질병이 악화되면 치료가 쉽지 않을 뿐 아니라 많은

비용과 노력이 들어 근로자 본인과 그 가족에게 커다란 고통을 안겨줄 뿐 아니라, 기업, 사

회 나아가 국가 전체에 큰 인적∙경제적 손실을 가져다 줍니다.

- 특히, 직업병의 부분은 아직까지 치료방법이 개발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한번 발생

하면 다시는 이전 상태로 회복되지 않거나 후유증을 남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일

반질병이나 직업병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들에게 적기에 건강진단을 실

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2002년 1월 1일부터 5인 미만 전 사업장과 그 근로자들에 해서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함)의 근로자 건강진단이 적용됨에 따라 그 동안 일반질병과 직업병 예방으로

부터 소외되었던 근로자들의 건강 보호∙유지에 큰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 되고 있습

니다.

문1-3)  직업성질병은어떤질병인가요?

∙직업성질병은 발생에 기여하는 유해요인의 향력

크기에 따라 다시 직업병과 작업관련성질병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직업병은 작업환경중의 유해요인이 단독으로 발

생시킨 질병을 말하며, 분진에 의한 진폐증, 각종

화학물질에 의한 중독, 소음에 의한 난청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 따라서, 직업병은 말 그 로 특정 직업을 가진

근로자에서만 발생하며, 일반인에게는 쉽게 볼

수 없는 질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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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작업관련성질병은 일반질병의 발생요인과 작업환경중의 유해요인이 상호복합 작용

하여 발생한 질병을 말하며, 직업성 뇌혈관∙심장질환, 근골격계질환, 직무스트레스성질

환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 따라서, 작업관련성질병은 일반인에서도 쉽게 발생하기 때문에 직업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건강진단을 통하여 예방하기 어려운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1-4)   우리나라의직업성질병발생현황은어떠한가요?

∙2001년 9월말 현재, 우리나라에서 직업성질병에 걸린 근로자는 2000년 9월말의 2,935명

보다 1,015명이 증가한 3,950명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 같은 기간, 직업성질병으로 사망한 근로자는 849명으로 전년 동기 비의 824명보다 25명

이 증가하 습니다.

- 2001년도 9월까지 발생한 직업성질병중 직업병은 832명, 작업관련성질병은 2,935명이며,

구체적인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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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주요 직업병 발병사례를 보면,

- 1980년 초 인조견제조업체에서 이황화탄소 중독에 의한 직업병이 600명 이상 발생하고,

그 중에서 6명이 사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 또한, 1990년 들어 유기용제인 디메틸포름아미드에 의한 전격성 간염과 트리클로로에틸

렌의 급성중독에 의해 근로자가 사망한 사례가 간헐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1995년에는

모 전자회사에서 유기용제인 2-브로모프로판에 노출된 근로자 23명에서 불임 등 생식기

능장애와 조혈기질병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 최근에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의 일반질병을 가진 근로자들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

레스 등의 직업적 요인에 의하여 뇌혈관∙심장질환으로 사망하거나 후유증을 남기는 경

우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직업성질병은 조기발견을 통하여 충분히 예방 관리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건강진

단의 실시가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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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 근로자건강진단의종류, 상, 시기및비용

문2-1)  근로자건강진단은 어떤종류가실시되고있습니까?

∙근로자 건강진단은 크게 일반질병을 조기 발견하기 위한 채용시건강진단과 일반건강진단,

직업병을 조기 발견하기 위한 배치전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과 수시건강진단 그리고 임시

건강진단이 있습니다.

- 그밖에 특정 작업에 종사하다 이∙퇴직한 근로자를 상으로 국가가 무료로 실시하는 건

강관리수첩소지자건강진단이 있습니다.

문2-2)  채용시건강진단과일반건강진단은누가, 언제, 어떻게받아야하나요?

∙채용시건강진단은 신규 채용된 근로자가 일반질병의 조기발견에 필요한 기초건강자료 확

보와 배치되는 업무에 한 적합성(Fitness) 평가를 위하여 업무에 배치되기 전에 받아야

하는 건강진단입니다.

∙일반건강진단은 일반질병을 조기 발견하기 위

하여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매 2년마다,

나머지 근로자는 매 1년마다 정기적으로 받아

야 하는 건강진단입니다.

-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라 함은“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동일한 구내에 있지 아니한 사무

실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 등 사무

업무(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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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2-3)  배치전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은누가, 언제, 어떻게받아야하나요?

∙배치전건강진단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유해부서 또는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작업(이하“유해

업무”라 함)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장이 유해업무에 근로자를 신규로 배치할 때 직업병의 조

기발견에 필요한 기초건강자료 확보와 유해업무에 한 업무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채용시건

강진단과 함께 신규 배치되는 근로자에게 업무에 배치되기 전에 실시하는 건강진단입니다.

- 유해업무의 종류는 부록 I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특수건강진단은 직업병을 조기 발견하기 위하여 유해업

무를 보유한 사업장이 당해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

에게 일반건강진단과 함께 취급하는 유해인자의 유해성

에 따라 6개월, 1년 또는 2년의 주기마다 정기적으로 실

시하여야 하는 건강진단입니다.

- 유해인자의 종류에 따른 특수건강진단 실시주기는 부록 II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수시건강진단은 직업성천식과 피부질환 등과 같은 직업병을 조기 발견하기 위하여 유해업

무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가 직업병을 의심하는 증상이나 소견을 호소할 때 즉시 실시하

여야 하는 건강진단입니다.

- 수시건강진단의 실시기준은 부록 III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문2-4)  임시건강진단은누가, 언제, 어떻게받아야하나요?

∙임시건강진단은 직업병이나 작업관련성질병으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긴급히 보호할 필

요가 있을 때 노동부장관 또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의 명령에 의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

강진단입니다.

- 임시건강진단의 실시기준은 부록 IV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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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2-5)  건강관리수첩소지자건강진단은누가언제어떻게받아야하나요?

∙건강관리수첩소지자건강진단(이하“수첩건강진단”이라 함)은 늦게 발생하는 직업병을 조

기 발견하기 위하여 법에서 정한 건강관리수첩 교부 상업무에 종사하다가 이∙퇴직한 근

로자를 상으로 국가가 매 1년마다 무료로 실시하는 건강진단입니다.

- 건강관리수첩제도에 한 상세한 설명이 부록 V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문2-6)  근로자건강진단실시비용은누가부담하나요?

∙법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자 건강진단 중에서 국가가 무료로 실시하고 있는 수첩건강진단

을 제외하고, 채용시건강진단, 일반건강진단, 배치전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수시건강진

단 그리고 임시건강진단의 실시비용은 모두 사업주가 직접 부담하셔야 합니다.

- 다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보험공단”이라 함)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직장가입자건강진

단을 사업장에서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실시하시면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

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항공법에서 정하고 있는 항공기종사자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도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갈음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일반건강진단과 특수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은 동일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유해업무

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할 때 동일 건강진단기관에 일반건강진단을

함께 의뢰하시면 사업주가 특수건강진단에 지불하여야 하는 비용을 그 만큼 경감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근로자 1인당 특수건강진단 실시에 지불하여야 하는 비용이 4만원이라면 일반

건강진단과 함께 실시하시면 지불하여야 하는 비용은 약 2만원 정도로 줄어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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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 근로자건강진단의 상질병

문3-1)  일반건강진단으로예방할수있는질병은무엇입니까?

∙일반건강진단은 일반인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 폐결핵 등 호흡기계질환, 고혈압과 고지혈증 등 순환기계질환, 당뇨 등 내분비∙ 사성질

환, 빈혈 등 혈액질환, 소화기질환, 간장질환, 신장질환, 감각∙신경계질환, 근∙골격계질

환 그리고 치아우식증 등 치과질환 등을 조기 발견하기 위하여 실시합니다.

문3-2)  특수건강진단과수시건강진단으로예방할수있는직업병은무엇입니까?

∙특수건강진단과 수시건강진단은 유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 소음에 의한 난청, 진폐증 등 분진(3종)에 의한 호흡기계질환, 유기용제(55종) 중독에 의

한 질병, 중금속(11종) 중독에 의한 질병, 특정화학물질(42종) 중독에 의한 질병, 진동 등

물리적인자(7종)에 의한 질병, 코우크스방사물 노출에 의한 질병, 그리고 직업성천식과

직업성피부질환 등을 조기 발견하기 위하여 실시합니다.

진폐증 유기용제,
특정화학물질,
중금속 중독

소음성 난청
진동 증후군

직업병은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특정
근로자에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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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 근로자건강진단의실시기관

문4-1)  근로자건강진단은의료기관종류와상관없이실시할수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 근로자 건강진단의 종류별로 실시 목적과 전문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1) 채용시건강진

단∙일반건강진단, 2) 배치전건강진단∙특수건강진단∙수시건강진단, 3) 임시건강진단 그

리고 4) 수첩건강진단별로 건강진단기관이 각기 다릅니다.

문4-2)  채용시건강진단과일반건강진단을실시할수있는기관은어디입니까?

∙채용시건강진단과 일반건강진단은 보험공단이 정하고 있는 건강진단기관(2001년 12월말

현재 약 2,000개소)과 노동부장관이 지정하고 있는 특수건강진단기관(2001년 12월말 현

재 105개소) 중에서 가깝거나 편리한 곳에 의뢰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만, 유해업무 종사 근로자에 한 일반건강진단은 특수건강진단기관에 의뢰하시는 것

이 바람직 합니다.

특수건강진단기관
국민건강보험법 건강진단기관

채용시 건강진단과
일반건강진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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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공단이 정하고 있는 건강진단기관은 가까운 보험공단 지사에 문의하시면 안내 받으

실 수 있으며, 특수건강진단기관은 부록 VI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문4-3)  배치전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을실시할수있는기관은어디입니까?

∙일반질병과 달리 직업병의 조기 진단에는 전문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노동부장관이 직

업병 진단에 필요한 인력∙시설∙장비를 별도로 갖추고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실시하는

정도관리에 합격한 의료기관을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배치전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은 반드시 노동부장관이 지정한 특수

건강진단기관에 의뢰하여 받으셔야 합니다.

문4-4)  임시건강진단을실시할수있는기관은어디입니까?

∙임시건강진단은 특수건강진단기관 또는 산업의학전문의를 보유하거나 산업의학과를 개설

한 학병원 중에서 사업주가 지방노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 의뢰 할 수 있습니다.

문4-5)  수첩건강진단을실시할수있는기관은어디입니까?

∙수첩건강진단은 수첩을 소지한 이∙퇴직 근로자가 특수건강진단기관 또는 산업안전보건

연구원 직업병연구센터 중에서 선택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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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장 근로자건강진단의실시절차

문5-1)  근로자건강진단은모두동일한절차를통하여실시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 일반질병을 조기 발견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1) 채용시건강진단∙일반건강진단과 직업병

을 조기 발견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2) 배치전건강진단∙특수건강진단∙수시건강진단은

서로 실시절차가 다릅니다.

문5-2)  채용시건강진단과일반건강진단은어떤절차로실시됩니까?

∙채용시건강진단과 일반건강진단은 제1차건강진단과 제2차건강진단으로 구분되어 실시됩

니다.

- 제1차건강진단은 모든 근로자를 상으로 실시되나, 제2차건강진단은 제1차건강진단에서

이상소견이 의심되어 건강진단기관이 추가검사가 필요하다고 통보하는 근로자만을 상

으로 실시됩니다.

- 제1차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은 법 시행규칙 제100조에, 제2차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은 노동부

고시 근로자건강진단실시기준 제11조와 별표 2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부록 Ⅵ의 소재지 지방노동청 또는 지방노동사무소(이하“지방노동관서”라 함) 또는 건

강진단기관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설명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문5-3)  배치전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및수시건강진단은어떤절차로실시됩니까?

∙배치전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및 수시건강진단은 유해인자별로 필수검사항목과 선택검

사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차 검사와 제2차 검사로 나뉘어 실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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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차 검사는 유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모두에게 필수검사항목으로 실시되나, 이전 건

강진단에서 이상소견을 보 거나 건강진단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선택검

사항목의 일부 또는 전부가 함께 실시됩니다.

- 제2차 검사는 제1차 검사에서 이상소견이 의심되어 건강진단기관이 통보하는 근로자에게

실시되며, 이때에는 선택검사항목으로만 실시됩니다.

- 배치전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및 수시건강진단의 유해인자별 필수검사항목과 선택검사

항목은 법 시행규칙 제100조 및 별표 13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소재지 특수건강진단기관(부록 VI) 또는 지방노동관서(부록 Ⅵ)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설

명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임시건강진단과 수첩건강진단의 실시절차는 배치전건강진단∙특수건강진단∙수

시건강진단과 동일합니다.

추가검사
필요

10일 이내에
추가검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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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장 근로자건강진단시유의사항

문6-1)  근로자건강진단을실시할때유의사항은어떤것들이있습니까?

∙근로자 건강진단의 실시 시기가 종류별로 그리고 근로자별로 각기 다르기 때문에 근로자

건강진단을 제때 실시하기 위해서는 매년 초에 당해년도의 실시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좋습

니다.

- 특히, 취업규칙, 단체협약, 안전보건관리규정 등에 건강진단 실시시기 등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또한, 채용시건강진단과 배치전건강진단은 가까운 건강진단기관 한 곳을 정하여 지속적

으로 의뢰하여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당해년도
실시계획에 따라
근로자건강진단
실시를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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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진단기관은 여러 사업장으로부터 건강진단을 의뢰받고 있으므로 건강진단 실시시기

에 너무 촉박하게 의뢰하면 건강진단기관의 일정과 맞지 않아 본의 아니게 건강진단 실시

시기를 위반하게 됩니다.

- 따라서, 근로자 건강진단은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건강진단기관에 의뢰하시는 것

이 좋습니다.

∙건강진단기관은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표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또는

노사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선정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건강진단기관 선정시 건강진단 비용할인이나 부당한 금품 요구는 건강진단의 질을 떨어

뜨릴 뿐 아니라 부실 건강진단이 되기 쉬우므로 궁극적으로 근로자 건강보호나 사업장

자체에도 이익이 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사업주나 노동조합이 건강진단기관에 이러한 요구를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며,

만일 건강진단기관이 부당한 조건을 내세우는 경우에는 소재지 지방노동관서(부록 Ⅵ)에

지체 없이 신고하여 주십시오.

- 근로자 건강진단은 가급적 가까운 소재지 건강진단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것이 바람

직하며, 자주 바꾸지 않는 것이 정확한 건강진단 실시에 큰 도움이 됩니다. 건강진단기관

을 계속 변경하면 검사와 기준의 일관성이 없어져 건강진단이 부실화 될 가능성이 높아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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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진단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근로자 표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건강진단 실시과

정에 근로자 표를 입회시켜야 합니다.

문6-2)  건강진단을받을때, 근로자들이유의할사항은무엇입니까?

∙건강진단을 정확히 받기 위해서는

- 먼저 건강진단을 실시하기 전에 건강진단기관이 사전에 배포하는 문진표 등을 충실히 작

성하셔야 합니다.

- 또한, 건강진단 2�3일 전부터 음주나 과로를 피하시고, 특히 건강진단 실시 전날에는

저녁 9시 이후부터 건강진단이 끝날 때까지 음식이나 커피, 흡연 등을 금하셔야 합니

다. 만일 이를 지키지 않으시면, 일부 중요한 검사수치가 달라져 잘못된 진단이 될 수

있습니다.

- 의사의 진찰 시에는 평소 느끼시는 증상이나 소견을 숨김없이 말 하시고, 의사가 묻는

말에 성실하게 답변하셔야 합니다.

- 한편, 검사를 위한 소변채취는 반드시 본인의 것을 사용하시고, 중간쯤 나오는 소변을 받

으시면 됩니다. 혈액검사를 위한 채혈은 검사에 필요한 만큼만 하기 때문에 건강에 전혀

향이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혈액 사에 좋은 자극으로 작용합니다.

- 특수건강진단 또는 수시건강진단을 받는 유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중 일부는 유해물질

의 체내흡수 정도를 평가하는 생물학적 노출지표검사를 위하여 일반검사를 위한 소변 및

혈액채취 외에 나중에 다시 소변 및 혈액을 채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정확한

진단을 위하여 불편하다 생각 마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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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려움 때문에 건강진단을 기피하는 근로자가 간혹 있는데, 질병은 빨리 발견할수록 완치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또한 자신의 건강에 한 자

신감을 확인하기 위해서 건강진단은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참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근로자에게는 산업안

전보건법에 의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만일, 사업주가 의뢰한 의사가 아닌 다른 의사의 건강진단을 희망하는 근로자는 원하는

의사로부터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고 그 실시결과를 사업

주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의 건강진단 비용도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근로자
건강진단
근로자
건강진단
근로자
건강진단
근로자
건강진단
근로자
건강진단
근로자
건강진단

건강 유지∙증진

생산성 향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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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진단
실시일로 부터
30일 이내...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건강진단 실시결과를
통보하고

설명회 개최...

건강진단
실시결과

질병유소견자에게는
결과 설명하고
직접 배부...

7 장 근로자건강진단의실시결과

문7-1)  건강진단실시결과는얼마만에알수있습니까?

∙사업장으로부터 근로자 건강진단을 의뢰 받은 건강진단기관은 건강진단 실시 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사업장에 건강진단 실시결과를 통보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사업주 또는 근로자는 건강진단을 받은 날로부터 적어도 30일 안에 사업장 또는

본인의 건강진단 실시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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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사업주는 건강진단기관이 추가검사가 필요한 근로자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통보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근로자가 제2차건강진단 등 추가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

하여야 합니다.

문7-2)  근로자건강진단실시결과는어떤방식으로통보되나요?

∙건강진단기관이 사업장에 통보하는

- 채용시건강진단, 일반건강진단의 실시결과는 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1) 서식의 일반건

강진단결과표 1부, 일반건강진단개인표 2부(근로자 배부용 및 사업장 보관용), 질병유소

견자 사후관리소견서 2부, 흉부방사선사진 판독소견서 2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배치전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 임시건강진단의 실시결과는 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2) 서식의 특수건강진단등결과표 1부, 특수건강진단등개인표 2부(근로자 배

부용 및 사업장 보관용), 질병유소견자 사후관리소견서 2부, 흉부방사선사진 판독소견서

2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건강진단 실시결과를 통보 받은 사업주는 일반건강진단개인표 또는 특수건강진단등개인

표 1부를 지체 없이 해당 근로자에게 배부하여야 합니다.

- 특히, 질병유소견 판정을 받은 근로자에 하여는 건강진단기관, 보건관리자 또는 보건관

리 행기관으로 하여금 건강진단 실시결과를 개별 설명하고 직접 건강진단개인표를 배부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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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7-3)  개별근로자의건강진단실시결과는어떻게통보되나요?

∙개별 근로자에 한 채용시건강진단과 일반건강진단의 실시결과는 1) 건강관리구분과 2)

사후관리조치로 구분되어 통보됩니다.

- 그러나 개별 근로자에 한 배치전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 및 임시건강진

단의 실시결과는 1) 건강관리구분과 2) 사후관리조치 외에 3) 업무수행적합여부가 추가

통보됩니다.

문7-4)  건강관리구분이란무엇입니까?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근로자 건강진단은 질병을 확진 하는 것이 아니라 질병 예방을

위한 고리가 필요한 근로자를 찾아내는 것이 목적입니다.

- 따라서, 근로자 건강진단에는 질병의 확진에 필요한 고가의 또는 검사위험성이 높은 검사

는 부분 제외되어 있으므로 실시결과에서 질병 유무를 표시하지 않고 신 건강관리구

분을 사용합니다.

∙건강관리구분이란 현 상태에서 질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어떤 예방조치나 관리가 필요한

지를 결정하는데 참고하는 기준입니다.

- 따라서, 건강관리구분을 가지고 건강수준을 평가하거나 질병의 유무를 판단할 수는 없습

니다.

- 부록 Ⅶ에 건강관리구분에 하여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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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7-5)  사후관리조치란무엇입니까?

∙사후관리조치란 앞서 설명한 건강관리구분에 따라 정해지는 일반질병 또는 직업병에 한

의학적 또는 직업적 예방조치들로써 근로자 건강진단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 건강관리구분에 따른 사후관리조치는 부록 Ⅷ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문7-6)  업무수행적합여부란무엇입니까?

∙업무수행적합여부는 유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일반질병 또는 직업병 유소견자 판정

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당해 근로자의 현 상태 하에서의 업무적합성을 의사가 근로자와

사업주가 알기 쉽도록 제시해 주는 기준입니다.

- 업무수행적합여부는 부록 Ⅸ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업무수행적합

사후관리 불필요



2002년 1월1일부터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근로자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23

문7-7)  건강진단실시결과를통보받은사업주또는근로자는그후어떻게해야하나요?

∙사업주는

- 일반질병의 소견을 보이는 근로자에게는 당해 근로자가 생활습관 개선, 근무중 치료 등

스스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환경과 여건을 조성∙배려하고, 의사가 지시한 사후관

리조치를 잘 따르도록 지도하여야 합니다.

- 직업병의 소견을 보이는 근로자에게는 의사가 지시한 사후관리조치 또는 이에 준하는 조

치를 사업주가 반드시 이행∙지도하여야 합니다.

- 또한, 근로자 표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건강진단기관으로 하여금 사업장의 종합된 건강

진단 실시결과에 한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근로자는

- 본인의 건강보호 또는 유지를 위하여 건강진단 실시결과를 잘 이해하여 의사가 지시한

사후관리조치를 스스로 준수하고, 사업주가 지도하거나 이행하는 조치 등을 잘 따라야

합니다.

∙간혹, 건강진단 실시결과의 사후관리조치 내용에 하여 사업주 또는 근로자가 동의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에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에게 자문을 받아 해결하거나 또는 소재지 지방노동

관서(부록 Ⅵ)에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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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장 근로자건강진단의행정사항

문8-1)  이미다른사업장에서동일한건강진단을받은근로자에 해서도건강진단을다시실시하여

야합니까?

∙유사한 기간에 동일한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해서는 아래의 경우에 한해 근로자 건

강진단의 실시를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 같은 해에 다른 사업장에서 이미 채용시건강진단 또는 일반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를 신

규 채용한 경우에 해당 건강진단을 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채용시건

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 또한, 6개월 이내에 다른 부서 또는 다른 사업장에서 배치전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수시

건강진단 또는 임시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를 동일한 유해업무에 신규 배치하는 경우에

도 해당 건강진단을 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

하지 않아도 됩니다.

문8-2)  다른법률에의한건강진단을받는경우에근로자건강진단이면제되나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보험공단이 무료로 실시하는 직장가입자건강진단을 일반건강진

단 실시기준에 맞게 받은 경우에는 그 해의 일반건강진단을 별도로 실시하지 않아도 인정

받습니다.

- 또한, 항공법에 의한 항공기종사자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도 그 해의 일반건강진단을 따

로 실시하지 않아도 인정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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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8-3)  근로자건강진단과관련하여사업장이반드시알아야하는행정사항이있습니까?

∙5인 이상 사업장은

- 특수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 또는 임시건강진단의 실시결과를 제출 받았을 때는 특수건

강진단등결과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1) 서식)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소재지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또한, 건강진단기관이 별도로 보내온 질병유소견자 사후관리소견서 1부를 실시결과를 통

보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소재지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하여 해당 근로자들에 한

사후관리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 받아야 합니다.

- 일반건강진단은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요구하지 않는 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은 소재지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하는 서류가 없습니다.

∙건강진단기관이 보내온 건강진단개인표 2부를 받은 사업주는 즉시 1부를 근로자에게 배포

하고 남은 1부를 5년 간 사업장에 보관하여야 합니다.

- 단,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발암성확인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부록 X)에 종사하는 근로자

의 건강진단개인표는 30년간 사업장에 보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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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건강진단 미실시

∙ 상근로자 누락

∙추가검사 미실시

∙........................

∙........................

9 장 근로자건강진단의벌칙

문9-1)  근로자건강진단을실시하지않으면어떻게되나요?

∙채용시건강진단, 일반건강진단, 배치전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을 정해진

시기에 실시하지 않거나 상 근로자를 고의로 누락시킨 사업주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또한, 노동부장관 또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명령한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사업

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문9-2)  건강진단실시과정에서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통보받은근로자에게추가검사를정당한사유

없이실시하지않으면어떻게되나요?

∙건강진단기관이 추가검사가 필요하다고 통보한 근로자에 하여 고의로 추가검사를 실시

하지 않은 사업주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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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9-3)  근로자 표의요구에도불구하고건강진단에 근로자 표를고의로입회시키지않으면어떻게

되나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문9-4)  건강진단실시결과에따른사후관리조치를이행하지않으면어떻게되나요?

∙건강진단 실시결과,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정한 사후관리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행

한 사업주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문9-5)  건강진단 실시결과를 정해진 기준에 따라 지방노동관서에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보고하면

어떻게되나요?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건강진단 실시결과를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사업주에

게는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문9-6)  건강진단실시결과를법에서정한기준만큼 보관하지않으면어떻게되나요?

∙건강진단 실시결과를 정해진 기간동안 보관하지 않은 사업주는 적발시 300만원 이하의 과

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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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9-7)  사업주가실시하는근로자건강진단을정당한사유없이받지않는근로자는어떻게 되나요?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지 않는 근로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

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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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발생장소에서 행하는 업무
(보건규칙 제6조 제1항)

연 업무(보건규칙 제51조 제5호)

유기용제(2-브로모프로판 포함) 업무
(보건규칙 제117조 제6호)

코우크스 제조업무(규칙 제93조 제1항 제9호)

1.

3. 

5.

7. 

9. 

2.

4.

6. 

8.

분진작업 및 특정분진작업 (면분진 포함)
(보건규칙 제33조 제2호 및 제3호)

4알킬연 업무(보건규칙 제96조 제5호)

특정화학물질 등 취급업무
(보건규칙 제148조 제1호)

고압실내작업 및 잠수작업 기타 이상기압하의 업무
(보건규칙 제213조 제1호 및 제2호)

기타 유해광선, 강렬한 진동 등이 발생하는 장소에서 행하는 작업 등 인체에 해로운 업무

특수건강진단 상업무
Ⅰ

주기
구분

1 군

2 군

3 군

4 군

5 군

6 군

적용유해인자

N,N-디메틸포름아미드

벤젠

테트라클로르에탄∙사염화탄소∙염화비닐∙
아크릴로니트릴

기타 유기용제∙특정화학물질∙면분진∙
이상기압∙유해광선∙진동

석면

광물성 분진∙소음

배치전건강진단후
첫번째특수건강진단

실시시기

1개월이내

2개월이내

3개월이내

6개월이내

12개월이내

12개월이내

배치전건강진단후
두번째특수건강

진단부터의기본주기

6개월 마다

6개월 마다

6개월 마다

12개월 마다

12개월 마다

24개월 마다

※ 기본 주기라 함은 유해인자 폭로가 노출기준 이하인 작업장에서 근무하는 건강에 이상이 없는 근로자에게 실시
하는 주기를 말합니다.

※ 1개월 이내라 함은 1개월이 가까워진 시기에 실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유해인자별 특수건강진단 기본 주기
Ⅱ

※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결과 직업병유소견자로 판정받은 후 작업전환을 하거나 작업장소를 변경하고 직업병유소견
판정의 원인이 된 유해인자에 한 특수건강진단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도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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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상이나 소견을 보이는 근로자가 직접 수시건강진단을 요청하는 경우

근로자 표 또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당해 근로자 신 수시건강진단을 요청하는 경우

당해사업장의 산업보건의 또는 보건관리자(보건관리 행기관 포함)가 수시건강진단을 건의 하는 경우

1.

2.

3.

※ 당해 근로자에 하여 사업주가 직전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로부터 당해 근로자에 한 수시건강진

단이 필요치 않다는 자문을 서면으로 제출 받을 경우에는 수시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동일부서에 근무하는 근로자 또는 동일한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에게 유사한 질병의 자각 및 타각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

직업병 유소견자가 발생하거나 다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기타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1.

2.

3. 

수시건강진단의 실시기준
Ⅲ

임시건강진단의 실시기준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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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관리수첩 교부 상업무 및 교부조건Ⅴ

건강관리 수첩교부 관련 문의처

교부 상업무

베타-나프틸아민과 그 염(동 물질 함유중량 1% 이상 함유물질) 제조 또는 취급 업무

벤지딘 염산염(동 물질 함유중량 1% 이상 함유물질) 제조 또는 취급 업무

석면 제조 또는 취급 업무

비스-클로로메틸 에테르(동 물질 함유중량 1% 이상 함유물질) 제조 또는 취급 업무

벤조트리클로리드 제조(태양광선에 의한 염소화 반응 제조에 국한) 또는 취급 업무

염화비닐 중합 업무 또는 폐되어 있지 아니한 원심분리기를 사용하여 폴리염화비닐의

현탄액을 물에서 분리시키는 업무

크롬산∙중크롬산과 그 염(동 물질 함유중량 1% 이상 함유물질) 제조

(광석으로부터 제조하는 경우에 국한) 또는 취급 업무

삼산화비소 제조공정에서 배소 또는 정제하거나 비소가 함유된 중량 비율이 3%를

초과하는 광석을 제련하는 업무

제철용 코오크스 또는 제철용 발생로 가스를 제조하는 업무(코우크스 또는 가스발생로

상부에서의 업무 또는 코우크스로에 근접하여 행하는 업무에 국한)

베릴륨과 그 화합물(동 물질 함유중량 1% 이상 함유물질) 또는 기타 베릴륨 함유물질

(동 물질 함유중량 3% 이상 함유물질) 제조 또는 취급 업무

특정분진작업(보건규칙 제33조 제3호)에 관계되는 업무

교부조건

3개월 이상 종사

3개월 이상 종사

3년 이상 종사

3년 이상 종사

3년 이상 종사

4년 이상 종사

4년 이상 종사

5년 이상 종사

6년 이상 종사

양 폐야에 베릴륨에

의한 만성 결정성

음 이 있는 자

3년 이상 종사하고

진폐병형 1형 이상인 자

(진폐법 적용 상 근로자 제외)

구분

1.

2.

3.

4.

5.

6.

7.

8.

9.

10.

11.

서울북부지도원
인천지도원
수원지도원
의정부지도원
안산지도원
춘천지도원
강릉산업안전팀

구지도원
울산지도원
포항지도원
구미지도원
창원지도원
양산산업안전팀

전지도원
청주지도원
천안지도원
전주지도원
여수지도원
제주산업안전팀

(02) 3783-8340
(032)581-9979
(031)259-7141~9
(031)826-6094
(031)414-0049
(033)243-8312
(033)644-3820

(053)356-8305
(052)260-6992
(054)277-4054
(054)453-0102
(055)269-0540
(055)372-6914

(042)625-3216
(043)275-0834
(041)579-8904
(063)245-4905
(061)689-4931~4
(064)747-5431

한국산업안전공단본부(032) 510-0629/0640

서울지역본부(02) 828-1671 부산지역본부(051) 528-2002 광주지역본부(062) 943-8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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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지방노동사무소 및 특수건강진단기관 안내

서 울

지 방

노동청

관 내

부 산

지 방

노동청

관 내

구

지 방

노동청

관 내

서울지방노동청 산업안전과

서울강남지방노동사무소 산업안전과

서울동부지방노동사무소 산업안전과

서울서부지방노동사무소 산업안전과

서울남부지방노동사무소 산업안전과

서울북부지방노동사무소 산업안전과

서울관악지방노동사무소 산업안전과

춘천지방노동사무소 산업안전과

태백지방노동사무소 근로감독과

강릉지방노동사무소 산업안전과

원주지방노동사무소 산업안전과

월지방노동사무소 근로감독과

부산지방노동청 산업안전과

부산북부지방노동사무소 산업안전과

부산동래지방노동사무소 산업안전과

창원지방노동사무소 산업안전과

울산지방노동사무소 산업안전과

양산지방노동사무소 산업안전과

진주지방노동사무소 산업안전과

통 지방노동사무소 산업안전과

구지방노동청 산업안전과

구남부지방노동사무소 산업안전과

포항지방노동사무소 산업안전과

구미지방노동사무소 산업안전과

주지방노동사무소 근로감독과

안동지방노동사무소 근로감독과

(02) 2250-5772

(02) 598-1671

(02) 418-2812

(02) 701-3361

(02) 675-9101

(02) 2963-0145

(02) 3281-5021

(033) 241-1916

(033) 552-8603

(033) 641-4949

(033) 744-3370

(033) 374-1724

(051) 851-7420

(051) 305-4949

(051) 552-3025

(055) 289-6609

(052) 228-1882

(055) 387-0805

(055) 752-1752

(055) 643-2467

(053) 321-6712

(053) 753-4909

(054) 271-6754

(054) 456-4676

(054) 632-4545

(054) 852-0009

(의)하나로의료재단부속 하나로의원

한국의과학연구소 한국중부의원

(의)삼성의료재단 강북삼성병원

(사)정해복지 제1부설의원

한양 학교 병원

순천향 학교 병원

가톨릭 학교 산업의학센터

한림 학교 한강성심병원 산업의학센터

경희 학교 의과 학부속병원

한산업보건협회 서울지부

산재의료관리원 태백중앙병원

산재의료관리원 동해병원

연세 학교 원주의과 학 원주기독병원

인제 학교 부산백병원

동아 학교병원

고신 학교 복음병원

(주) 한항공 김해부속의원

한산업보건협회 부산지부

인제 학교 동래백병원

산재의료관리원 창원병원

한산업보건협회 마산지부

마산삼성병원

마산파티마병원

울산 학교 병원

(의)동강의료재단 동강병원

한산업보건협회 울산지부

현 자동차(주) 부속의원

한국의학연구소 울산백의원

(의)삼성병원

인제 학교부설 김해산업보건센터

진주고려병원

거제병원

구가톨릭병원부설 산업보건센터

계명 학교 동산의료원

한산업보건협회 구경북지부

남 학교 의과 학부속병원

성서병원

한동 학교 선린병원

포항성모병원

포항제철 부속의원

동국 학교 경주병원

동국 학교 포항병원

순천향 학교 구미병원

구미차병원

구미고려병원

김천의료원

(의)문경제일병원

안동성소병원

(의)안동병원

(02) 732-3030

(02) 739-0191

(02) 2001-2658

(02) 595-5670

(02) 2290-8920

(02) 709-9456

(02) 3779-1114

(02) 2639-5114

(02) 958-8701

(02) 866-9507

(033) 580-3333

(033) 530-3252

(033) 741-1670

(051) 890-6301

(051) 240-5310

(051) 990-6114

(051) 970-5185

(051) 508-6088

(051) 607-8324

(055) 280-0396

(055) 295-2461

(055) 298-1100

(055) 270-1000 

(052) 250-7114

(052) 241-1383

(052) 275-6322

(052) 280-4846

(052) 258-8300

(055) 384-9901

(055) 332-7811

(055) 751-2413

(055) 680-8114

(053) 582-1949

(053) 250-7850

(053) 856-1211

(053) 620-4490

(053) 592-5544

(054) 245-5256

(054) 289-4389

(054) 222-7021

(054) 770-8425

(054) 288-2039

(054) 463-7151

(054) 450-9529

(054) 450-7596

(054) 439-8901

(054) 550-7700

(054) 857-2321

(054) 820-1225

지방노동사무소 특수건강진단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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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지방노동청 산업안전과

인천북부지방노동사무소 산업안전과

수원지방노동사무소 산업안전과

부천지방노동사무소 산업안전과

안양지방노동사무소 산업안전과

안산지방노동사무소 산업안전과

의정부지방노동사무소 산업안전과

성남지방노동사무소 산업안전과

광주지방노동청 산업안전과

전주지방노동사무소 산업안전과

목포지방노동사무소 산업안전과

군산지방노동사무소 산업안전과

여수지방노동사무소 산업안전과

익산지방노동사무소 산업안전과

제주지방노동사무소 산업안전과

전지방노동청 산업안전과

청주지방노동사무소 산업안전과

충주지방노동사무소 산업안전과

천안지방노동사무소 산업안전과

보령지방노동사무소 산업안전과

(032) 421-4721

(032) 556-0933

(031) 2590-256

(031) 323-9823

(031) 445-4949

(031) 412-1970

(031) 851-8851

(031) 749-0270

(062) 227-3814

(063) 245-2088

(061) 283-7814

(061) 452-4900 

(061) 651-6885

(063) 842-4906

(064) 755-0453

(042) 480-6301

(043) 257-1192

(043) 845-7766

(041) 560-2861

(041) 930-6141

연세 학교 인천세브란스병원 산업보건센터

길의료재단 산업의학연구소

인하 학교 의과 학부속병원

산재의료관리원 중앙병원

(의)강화병원

아주 학교 병원

수원중앙병원

(의)박애의료재단 박애병원

(의)수경의료재단 서울병원

(의)동수원병원

한산업보건협회 수원지부

용인제일병원

(재)부천 성병원

한성병원

안양병원

(의)인산의료재단 메트로병원

한림 학교 성심병원

(의)광명성애병원

산재의료관리원 안산중앙병원

안산제일병원

고려 학교 의과 학부속 안산병원

한산업보건협회 안산지부

고려 학교 환경의학연구소부설 의원

(재)아주산업의학연구소

한산업보건협회 의정부지부

원진녹색병원

금강병원

(의)성남병원 산업의학센터

한산업보건협회 광주전남지부

한국연합의원

서울의과학연구소부속 광주병원

전남 학교 병원

김병원

(사)건강관리협회 전북지부

아산재단 정읍병원

한산업보건협회 전북지부

목포가톨릭병원

목포한국병원

산재의료관리원 순천병원

순천금당병원

광양제철 부속의원

원광 학교 의과 학부속병원

산재의료관리원 전중앙병원

한산업보건협회 충남지부

중앙의료재단 중앙의원

을지의과 학부속병원

(주) 농 부속의원

한산업보건협회 전충북지부

건국 학교 의료원 충주병원

(의) 서의료재단

아주산업환경 현 의원

아산광혜병원

순천향 학교 천안병원

순천향 학교 산업의학연구소의원

단국 학교 의과 학부속병원

(032) 582-3001

(032) 814-9011

(032) 890-2861

(032) 500-0241

(032) 326-0035

(031) 219-5605

(031) 229-9591

(031) 652-2121

(031) 375-0081

(031) 210-0285

(031) 217-2100

(031) 332-0533

(031) 652-0141

(031) 452-0011

(031) 467-9114

(031) 467-9000

(031) 380-1500

(02) 680-7388

(031) 406-2991

(031) 412-1400

(031) 412-5683

(031) 498-1683

(031) 430-5780

(031) 497-5980

(031) 877-4174

(031) 550-1002

(031) 634-3600

(031) 757-4225

(062) 521-9465

(062) 269-9877

(062) 522-6050

(062) 220-6790

(062) 223-8125

(063) 251-8063

(063) 530-6612

(063) 225-1242

(061) 270-1114

(061) 270-5500

(061) 720-7575

(061) 720-3500

(061) 790-4954

(063) 850-1114

(042) 670-5189

(042) 993-3200

(042) 282-9633

(042) 259-1188

(043) 230-1229

(043) 263-7137

(043) 840-8200

(041) 570-7555

(041) 568-5598

(041) 548-7000

(041) 570-2180

(041) 570-0531

(041) 550-7114

경 인

지 방

노동청

관 내

광 주

지 방

노동청

관 내

전

지 방

노동청

관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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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건강진단 건강관리구분
Ⅶ

근로자 건강진단 사후관리조치 내용
Ⅷ

건강관리상 의학적 및 직업적 사후

관리조치 불필요

경미한 이상소견이 있으나 의학적 및

직업적 사후관리조치 불필요

건강관리상 적절한 의학적 및 직업적

사후관리조치 필요

직업병의 소견이 있어 적절한 의학적

및 직업적 사후관리조치 필요

일반질병의 소견이 있어 적절한

의학적 및 직업적 사후관리조치 필요

제1차 건강진단 실시결과에서 이상

소견이 있어 제2차 건강진단 실시 필요

건강관리상 의학적 및 직업적

사후관리조치가 불필요

직업병 예방을 위하여 적절한 의학적

및 직업적 사후관리조치 필요

일반질병 예방을 위하여 적절한

의학적 및 직업적 사후관리조치 필요

직업병의 소견이 있어 적절한 의학적

및 직업적 사후관리조치 필요

일반질병의 소견이 있어 적절한

의학적 및 직업적 사후관리조치 필요

정상자

요관찰자

직업병

유소견자

일반질병

유소견자

질환

의심자

A

B

C

D1

D2

R

A

C1

C2

D1

D2

정상자

직업병

요관찰자

일반질병

요관찰자

직업병

유소견자

일반질병

유소견자

※ 특수건강진단 실시도중 퇴직 등의 사유로 건강진단을 종료하지

못해 건강관리구분을 판정하지 못한 경우에는「U」로 판정

채용시건강진단∙일반건강진단 배치전건강진단∙특수건강진단∙수시건강진단∙임시건강진단

건강관리부분 의 미 건강관리부분 의 미

조치내용

사후관리조치 필요 없음

건강상담 필요

개인보호구 착용 철저

의학적 추적검사 필요

구분

0

1

2

3

조치내용

근무중 의학적 치료 필요

일정기간 근로시간 단축 필요

일시적 및 구적 작업전환 필요

건강회복동안 근로금지 및 제한

구분

4

5

6

7

조치내용

산재요양신청 안내

기타

구분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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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수행적합여부내용

건강관리상 현재의 조건하에서 작업이 가능한 경우

일정한 조건(환경개선, 보호구착용, 건강진단주기의 단축 등)하에서 현재의 작업이 가능한 경우

건강장해가 우려되어 한시적으로 현재의 작업을 할 수 없는 경우(건강상 또는 근로조건상의 문제가
해결된 후 작업복귀 가능)

건강장해의 악화 또는 구적인 장해의 발생이 우려되어 현재의 작업을 해서는 안되는 경우

구분

가

나

다

라

물 질 명

석면, 클로로 에틸렌(염화비닐), 비스(클로로메틸)에테르, 크롬광 가공품(크롬산), 6가크롬 불용성화합물,

휘발성 콜타르 피치, 황화니켈 흄 및 분진, 특수다환식 방향성 탄화수소, 크롬화 아연

4-아미노 디페닐, 벤지딘, 베타-나프틸 아민, 4-니트로 디페닐

구분

노출기준

제정 물질

노출기준

미제정 물질

업무수행 적합여부 내용
Ⅸ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발암성 확인물질
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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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문답답으으로로 알알기기쉽쉽게게 풀풀이이한한

근근로로자자 건건강강진진단단
문문답답으으로로 알알기기쉽쉽게게 풀풀이이한한

근근로로자자 건건강강진진단단
문문답답으으로로 알알기기쉽쉽게게 풀풀이이한한

근근로로자자 건건강강진진단단
문문답답으으로로 알알기기쉽쉽게게 풀풀이이한한

근근로로자자 건건강강진진단단
문문답답으으로로 알알기기쉽쉽게게 풀풀이이한한

근근로로자자 건건강강진진단단
문문답답으으로로 알알기기쉽쉽게게 풀풀이이한한

근근로로자자 건건강강진진단단

모든 근로자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 또는 비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 1월 1일부터 5인 미만 사업장도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근로자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www.molab.go.kr

Ministry of Labour
메뉴에서『부서홈페이지』를 선택하여『산업안전국 홈페이지』를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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